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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 U S P T O )과일본특허청( J P O )은지난7

월3 0일양측이특허출원우선권서류를온라인

으로교환함으로써특허출원절차를더욱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하는무료서비스를공동으로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신규서비스는지난해양자간의합의에

따른결과이다.

미국특허청장은이번서비스는모든시스템사용자

들에게비용절감과아울러특허출원절차를효율적으

로처리토록하는혜택을제공하는것이며, 또한이번

일본특허청과의협력은다른특허청과의업무협력이

발명자들에게얼마나개선된결과를제공할수있는지

를잘보여주는것이라고언급하였다.

출원인은특허출원시다른국가의특허청에기출원

한날짜를원출원일로인정받는우선권주장을하려면

우선권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우선권주장은국제

비즈니스에서특허권을확보하고자하는경우매우유

용한도구이다.

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파리조약에의해발명자는

중요한몇가지권리를확보할수있는데, 출원인은파

리조약가입국중한국가에출원한후1 2개월내에동

일출원을다른회원국에하게되면최초출원일을원

출원일로소급받는이익을누릴수있게된다. 이1 2개

월의기간에출원인은해당발명을보호받기위하여어

느국가에후속출원할지를결정할시간을벌게된다.

파리조약출원은많은출원인들의국제비즈니스와특

허전략에있어서아주중요한요소이며아울러국제특

허활동의실질적인지표를나타내기도한다. 하지만,

원출원일소급이라는혜택을확보하려면통상적으로

출원인은자신의비용으로각출원국특허청에우선권

서류를서면으로제출하여야만한다. 이번신규서비스

에따라미국특허청과일본특허청은적절한신청절차

에의해상대국의전산시스템으로부터출원인의비용

부담없이상대국에제출된우선권서류를전자화된사

본으로확보할수있게된다.

이번우선권서류의전자교환은양국특허청의정보

공유촉진과아울러문서화된서류를취급하고또이를

스캐닝하여데이터베이스에입력하는업무에소요되

는관리비용을절감하게된다.

관련양식과이용안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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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과일본특허청, 

우선권 서류전자화일 상호제공 시작

국제동향

출처 : USPTO 홈페이지

제공 한정무 차장(정보활용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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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0 7년WIPO 특허리포트에따르면, 전세계특허

출원은매년평균4.7% 증가하고있는것으로

보고됐다.

WIPO 사무총장카밀이드리스(Kamil Idris)는인터

뷰에서“우리는최근국제적으로특허시스템의활용에

있어현격한증가를목격해왔습니다. 이것은분명전

세계적으로발명및혁신이확고히발전하고있는것으

로보입니다.”라고말했다. 

WIPO 리포트는2 0 0 5년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6 0

만건의특허가등록이되었고, 이는전년대비3 . 6 %가

증가된숫자라고밝혔다. 2005년말기준으로전세계

적으로는총5 6 0만건의특허가효력을발휘하고있다. 

부상하는 국가들

1 9 9 5년과2 0 0 5년사이에한국과중국의특허출원량

은각각2배, 8배가증가됐다. 특히중국특허청은2 0 0 5

년기준, 전세계3번째특허출원접수국이다. 

프랜시스거리(Francis Gurry), WIPO 부총장은이런

추세는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전망했다. 

한편, 2005년특허출원중3/4 이상( 7 7 % )이5개의관

청[ (일본특허청(JPO), 미국특허청(USPTO), 한국특허

청(KIPO), 중국특허청, 그리고유럽특허청( E P O ) ]에출

원됐다. 5개관청은2 0 0 5년등록된특허의7 4 %를 차지

한다.

또한, 2000년과2 0 0 4년사이전자적형식의출원이

3 2 %가상승했다고밝혔다.

동기간가장빠른증가율을기록한분야는의학공학

(32.3% 증가), 오디오비주얼기술(28.3% 증가), 그리고

I T ( 2 7 . 7 % )였다. 

전세계 특허 출원 매년 4.7% 상승

해외특허뉴스

출처 :  http://www.epo.org/focus/news/2007/20070810.html

제공 유주현 주임(지식재산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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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2 6일, 미국에거주하고있는한인지식재

산권전문변호사들의모임인재미한인특허변

호사협회(약칭: 재미특협, KAIPLA)가제3회회동을

가졌다. 

이번회동에서는현재미국특허계의핫이슈가되고

있는자명성( O b v i o u s n e s s )과관련한[KSR v. Teleflex]

의 대법원판례에대한 주제로세미나를진행하였

다. (주제발표: 박승희특허변호사) 특히금번회동부터

는미국특허청심사관들에게도문호가개방되어, 많은

한인심사관들이참가하여열기를더하였다.

이로써재미특협은미국내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와기업파견특허관리자등의Private Sector 뿐만아니

라, Public Sector의특허청심사관들에게까지회원가입

이확대됨으로써, 명실상부한재미지식재산권전문가

그룹의면모를갖추게되었다. 따라서앞으로충분히

한국과미국의지식재산권관련전문가들간의가교역

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해본다.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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